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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섬진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배 경

및

목 적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사업으로 수립한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2015.09)”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계획 이행상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성방안을 마련하여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

도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 도모를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투자비용의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

∙하수도에 부여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설정, 하수도 배치,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계획

∙행정구역 단위의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른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수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1.2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 정책계획 중

라. 수자원의 개발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해당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라. 수자원의

개발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따라 지방환경관서

의 장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지관의 장, 시·도

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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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구분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법 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

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

경영향평가 평

가준비서의 작

성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

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

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제9

조(평가준비서

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

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

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이

에 산입(算⼊)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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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5항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0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1항

구분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

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제10

조(전략환경영

향평가항목등

의 결정내용 공

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

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

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

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4.11.11>

1.3 추진경위 및 계획
[

섬진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용역 착수 2019. 07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19. 11. 11

섬진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최종보고 2020. 07. 31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 2020. 0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20. 08. 25～09. 1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09. [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2020. 10. [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2020. 10. ～ 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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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도

행정절차 상세 내용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자료 작성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내로 구성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陸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협의회 자료작성 기간 : 자료 수령후 10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의2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 30일 이내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제시

  (공휴일 不산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이 결정된 20일 이내에 관할 “영산강유역

환경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 14일(공휴일 不
산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주민공람

• 의견수렴 결과 수렴한 보고서

• 주민공람 : 행정예고(20일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
•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前 환경부장관에 협의 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검토 및 협의내용 

통보

•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보완요청시 보완서 작성 후 협의요청 재실시)

• 30일 이내 협의내용 통보(10일 연장가능) - 공휴일 不산입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8조

⇩

조치결과 통보 • 주관 행정기관이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 확정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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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섬진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나.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다. 계획의 범위

구 분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단위유역 :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행정구역 : 3개 시(순천시, 광양시, 남원시)

7개 군(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년도 : 2035년 (5년 단위, 4단계 계획)

내용적 범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2014.11, 환경부) 적용

- 기초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지표 및 계획기준 설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 개인하수도 현황 및 시설계획

- 재정계획

- 공공수역 및 부하량에 관한 조사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설정

- 하수찌꺼기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계획

- 하수도 통합 운영관리 전략

- 사업효과 분석

∙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 조사 (하천: 34개소)

∙ 수질모델링 및 공정모델링

과업대상지역 현황도

a) 단위유역 내 중권역 및 지자체 현황도 b) 중권역별 수질측정망 대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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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사업 내용 주요 내용

기초조사

∙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 사회적 특성에 관한 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 섬진강하류 유역 내 수질조사

∙ 인구계획 및 지형, 지질 등 자연적, 사회적

특성조사

∙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 환경부 수질 측정망 자료분석(유량 및 수질조사)

∙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방안 수립

계획지표

설정

∙ 유역내 지자체별 하수도계획 지

표 조사

∙ 하수도시설 설계 지표 설정

∙ 지자체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설계지표

타당성 검토

∙ 계획 원단위, 처리구역 및 처리인구 재검토

공공하수처

리시설

계획

∙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

치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선정

∙ 하수관로의 신설 및 개량 계획

수립

∙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수립

∙ 지자체간 상호 연계방안 수립

∙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도시설의 통

합계획 수립

∙ 신규 통합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처리시

설 신설시 최적의 위치선정 방안 수립

∙ 유역 간선관로 계획 수립

∙ 지역 현황을 고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 검토

∙ 경제적인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계획 수립

하수찌꺼기

및 분뇨처리

계획

∙ 하수찌꺼기 통합처리계획 수립

∙ 하수찌꺼기 최종처분계획 수립

∙ 분뇨처리시설의 개선방안 수립

∙ 통합처리의 장·단점 분석 및 적용방안 수립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환경부)”에 의한 하

수찌꺼기 최종 처분 계획 수립

개인하수도

관리방안

∙ 개인하수도 실태조사

∙ 개인하수도 관리방안 수립

∙ 유역내 개인하수도 실태조사 및 점검

∙ 개인 하수도의 통합관리방안 수립

공공수역 수

질보전 및

공공하수처

리시설 방류

수질 계획

∙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방안 검

토

∙ 처리시설 방류수질계획 검토

∙ 목표수질 달성 효과 분석

∙ 유역 통합운영관리를 통한 경제적 오염부하

저감방안 검토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처리시설 방류수질 설

정

∙ 하천수질 모델링 등을 활용한 목표수질 달성

여부 계량화

재정계획

∙ 사업비 산출 및 재정계획 수립

∙ 재원별, 단계별 구분한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지자체 재정현황 및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정계획 수립

∙ 기투자 사업비, 진행중인 사업비, 장래 필요

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재원별 시행

계획 수립

통합운영

관리방안(안)

∙ 통합운영 관리방안

∙ 통합운영 경제성 분석 및 효과

제시

∙ 통합운영관리 비용분담 계획

∙ 운영현황 분석

∙ 통합운영관리시 문제점 분석 및 통합운영관

리 방안

∙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 통합운영관리 모델 검토 및 제시

∙ 통합운영관리 비용산정 및 경제적 타당성 분

석

∙ 비용분담 및 하수도사용료 적정관리 방안

∙ 유역내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제시

사업의 효과

분석

∙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사업효

과 분석

∙ 비용편입비용(B/C) 기법을 활용한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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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역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강화수질(안)을 적용한

수질개선 시나리오를 설정함.

- 유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고시(안)

BOD 5.0㎎/L, T-N 20㎎/L, T-P 0.200㎎/L

적용 대상시설 : 구례(5,500톤/일), 지리산온천(4,000톤/일), 하동(7,500톤/일), 화개(500톤/

일), 황전(1,000톤/일) 등 5개 처리시설

구 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효과

오염부하량

저감효과

∙ 본 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으로 목표연도 2035년에는 BOD 79.6㎏/일,

T-N 80.7㎏/일, T-P 4.7㎏/일 삭감이 예상됨.

∙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개소(보성, 황전, 구례, 화개) 계획함.

∙ 소규모 통합계획 시설 8개소 계획함.

(경제성 검토 결과 공사비 및 운영비 연간 1,093.1백만원 절감)

수질예측

모델링

∙ 하수처리시설 5개소 방류수질기준 강화 시 섬진강하류 중권역 목표수질은

BOD 2.0 ㎎/L, T-P 0.044 ㎎/L로 분석됨.

∙ 목표연도 2035년 기준 계획 반영시 섬진강하류 중권역 내 서시천은 BOD와

T-P 수질등급이 개선이 기대됨.

하수도

보급률 향상

∙ 본 계획의 시행에 따라 기준년도 74.0% 대비 목표연도(2035년) 13.3%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87.3%).

비용효과

분석(B/C)

∙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1444백만원이고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678백만원으로

B/C 비율은 2.13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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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섬진강하류 계획평면도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2 대상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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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계획의 대상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을 입지적,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함.

2.1.1 계획의 입지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단위유역 : 섬진강하류 4개 중권역(주암댐, 보성강, 섬진곡성, 섬진강하류)

∙ 행정구역 : 3개 시 (순천시, 광양시, 남원시)

7개 군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 계획구역 면적 : 섬진강 하류 2,617.35㎢

∙ 대상 지자체별 계획구역 현황

구 분
계 획 구 역

비 고
대상면적(㎢) 비율(%)

합 계 2,617.35 100.0

전라남도

장 흥 군 106.20 4.1

보 성 군 388.70 14.8

순 천 시 349.50 13.4

화 순 군 319.2 12.2

담 양 군 54.57 2.1

곡 성 군 358.17 13.7

광 양 시 97.30 3.7

구 례 군 423.60 16.2

전라북도 남 원 시 53.25 2.0

경상남도 하 동 군 466.8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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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범위

∙ 본 단위유역 내 지자체는 총 10개소로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경과현황으로는 2개(순천시,

광양시) 지자체는 진행 중에 있으며, 8개 지자체는 수립경과 3년 미만으로 확인됨.

∙ 10개 지자체 중 광양시, 곡성군을 제외한 지자체가 목표연도를 303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

구 분 기준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사업기간 - 2018∼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2031∼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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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섬진강

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시간

적 범위는 정비계획 수립기간으로 설정함.

<표 2.1-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기준
대상지역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가. 정책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

과의 부합성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

는지 여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 수립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 수립이 계획목표와 내용

과의 일관성 여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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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 속

평가항목 선정기준
대상지역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나.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

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 보호

지역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백두대간및주요정맥등산림축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등 경관관련 보전지역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라)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

원보호구역, 특별대책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직·간접적으로 영

향여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

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

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등 적정성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

성

∙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

되고 있는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

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2018～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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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및 검토

3.1.1 대안의 선정방법
∙ 대안을 설정할 때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2013.12.27.」의 【별표2】의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표 3.1.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 안  선 정 방 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 (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입지 조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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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안의 선정
∙ 본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대안의 설정은 전절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의 특성 및 대안

선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선정함.

∙ 상기 대안 선정 방법 중 “계획비교”와 “수단․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안은 “계획비교”와 “수단․방법” 대안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표 3.1.2-1> 대안별 개요

대안종류 대안 대안 내용

계획

비교

1-1안 Action ∙ 정책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1-2안 No Action ∙ 정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수단

․방법

1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성

능수질 적용

- 운영결과분석/공정모델링/보증수질 비교분석을 통

한 최대성능수질 적용

2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증방

류수질 적용
- 처리시설 설치시 설계 보증방류수질 적용

3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질 강화

- 방류수질기준 BOD 5mg/L, T-N 20mg/L, T-P

0.2mg/L 강화 적용

- 설계보증수질이 강화기준보다 낮은 시설은 설계보

증수질 적용

4안
∙ 1안

∙축산계 배출부하 저감방안

- 축산계 오염부하 기여율이 높은 지역의 축산계 오

염원 50% 삭감

※적용지역 : 보성A01, 보성A15, 보성A17, 보성A18,

섬본D28, 섬본D32, 섬본D33, 섬본E19, 섬본E20,

섬본E22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최대성능수질 적용

5안
∙ 2안

∙축산계 배출부하 저감방안

- 축산계 오염부하 기여율이 높은 지역의 축산계 오

염원 50% 삭감

※적용지역 : 4안과 동일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보증방류수질 적용

6안
∙ 3안

∙축산계 배출부하 저감방안

- 축산계 오염부하 기여율이 높은 지역의 축산계 오

염원 50% 삭감

※적용지역 : 4안과 동일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질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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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안의 비교․검토

3.2.1 계획비교
∙ 계획비교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를 비교함.

∙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 공공수역 수질개선 효과, 경제적 효과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섬진강하류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Action)하는 대안 1-1을 선정

<표 3.2.1-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Action(대안 1-1) No Action(대안 1-2)

특징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

량을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도출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을 설정하고

하수도 설치 및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로 예산낭비 우려

∙비효율적인 관리로 경제

성 저하

∙목표수질 달성 어려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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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의 적정성

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

의 부합성

1) 국제 환경동향 ․ 협약 ․ 조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

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람사협약, 철

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NO

∙국제적인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과는 직접

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

화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

로 반영되었는가?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

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

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

게반영되었는가?

YES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

여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

임.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

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

전중기 계획, 물관리종합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

에 부합하는가?

YES

∙국가 및 지역특성 환경규

제기준 내용을 면밀히 검

토하여 계획계획 수립시

부합되도록 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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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

의 부합성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

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

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

수가 가능한가?

YES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미

실시지역 및 수질오염총

량관리지역으로 저감방

안 수립을 통한 환경유지

목표농도를 준수할 계획

임.

- ∙해당사항 없음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

가?

YES

∙계획에 따른 환경계획 및

시책을 연차별 또는 단계

적으로 수립․가능토록

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

가?

YES

∙환경기준 및 시․군․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

계획, 경관계획 등을 준

수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

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

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

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

가?

YES

∙해당지역의 상위계획 및

각종 조례를 반영하여 계

획을 수립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

가?

YES

∙친환경적 계획수립을 위

한 통합적 네트워크 방안

을 강구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

간,하천 등) 보전 등 각종 보호지

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

는가?

YES

∙주변지역을 고려한 생

태·녹지축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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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

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

가?

YES

•계획수립시 친환경적 토

지 이용차원에서 공간계획

을 수립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

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

전 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

었는가?

YES

•환경적 여건변화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

임.

- •해당사항 없음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

었는가?

YES

•자연, 생활환경 및 환

경․경제 등 환경관리분

야에 대한 핵심전략과 이

행과제를 적극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

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개발계획의 수요 ․ 규모 ․ 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

는가?

YES

•주변지역의 환경용량

및지표의 유지․달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

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

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

게 수립되었는가?

YES

•계획목표 달성을 위

한 대상지의 입지적 특

성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고려한 친환경적

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

가적 환경문제에 부응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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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다) 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

게 계획되었는가?
YES

•각종 상위계획 및 관

계 법령을 검토하여 반

영함.

- •해당사항 없음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

되었는가?

YES

•상위계획 주변개발계

획, 관련 법령과의 연계

성을 고려함.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

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YES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견을 들어 반영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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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지의 타당성

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자연환

경

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적 ․ 문학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NO

•계획의 특성상 보전가치

가 있는 지역에의 환경 영향

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산

람축의 훼손을 초래하는가?

NO

•계획의 특성상 주요 산

람축의 훼손, 생태적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의 환경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당사항 없음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 되는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

성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 ․ 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

는가?

NO

•계획의 특성상 보전․보호

지역의 훼손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됨.

- •해당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

는가?

NO

•계획의 특성상 생태적 보

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당사항 없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

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 ․

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NO

•계획의 특성상 각종 보

호 야생동 ․ 식물의 서식공

간확에 대한 영향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

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계획 특성상 심대한 영향

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당사항 없음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 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

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

지는 않는가?

NO

•정책계획 상 현재 구체

적 입지 선정이 어려우나

추후 입지선정 시 지형훼

손 최소화 및 주변지역과

의 조화를 고려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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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자연환

경

에 미치는

영향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계속)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

경관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

NO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

및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을 초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

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

관 훼손이 우려되는가?

나) 생활환

경

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의 유지 ․ 달성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시 환경기준

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

가?

YES

• 환경유지목표농도의 설정

및 준수를 위한 오염원의

관리를 시행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

역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

상되지는 않는가?

NO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

은 분포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

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

는가?

YES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미실

시지역이나 수질오염총량관

리지역으로 저감방안 수립

을 통한 환경유지목표농도

를 준수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

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YES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

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

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YES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활

환경상의 영향을 저감하고

자환경조사, 검토, 결과에 따

른저감대책을 충실히 수행토

록 함.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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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

1-1안(Action) 1-2안(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생활환

경에 미치는

영향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계속)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

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YES

•공사 및 운영시 정온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시행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

록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

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YES

•계획대상지의 실시계획

수립 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

는가?

YES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관리지역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

적 영향은 미미함.

-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

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

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은 없는가?(난

개발 가능성)

YES

•실현가능하고 경제적인 규

모의 계획이 이뤄질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

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해당사항 없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

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항목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을 들어 반영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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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에서 유역중심으로 통합관리하여 수질개선

목표기준(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비교·검토

∙ 중권역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1안) 최대성능수질,

2안) 설계보증수질, 3안) 강화수질(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과업에서는 강화수질(안)을

적용한 수질개선 시나리오(3안)에 따라 본 계획의 목표수질을 설정함.

∙ 단위유역 중 생활계 배출부하량이 많은 섬진강하류 중권역 내 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질

강화(안)을 제시하였다. 방류수질 강화 적용 처리시설은 구례(5,500톤/일), 지리산온천(4,000톤/일),

하동(7,500톤/일), 화개(500톤/일), 황전(1,000톤/일) 등 5개 처리시설임.

∙방류수질 강화 적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의 Ⅰ지역에 적용되는 BOD 5mg/L,

T-N 20mg/L, T-P 0.2mg/L로 설정함.

∙추가적으로 축산계 배출부하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겸백수위표, 주암댐상류, 주암댐하

류, 서시천 소권역에 대하여 축산계 배출부하량 50% 삭감을 적용(4안, 5안, 6안)하여 수질개선효과

를 검토하여 축산계 저감대책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검토하였으나, 유역하수도 적용범위 외의

내용으로 목표 설정에서는 제외함.

대안종류 대안 대안 내용

수단

․방법

1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성

능수질 적용

- 운영결과분석/공정모델링/보증수질 비교분석을 통

한 최대성능수질 적용

2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증방

류수질 적용
- 처리시설 설치시 설계 보증방류수질 적용

3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질 강화

- 방류수질기준 BOD 5mg/L, T-N 20mg/L, T-P

0.2mg/L 강화 적용

- 설계보증수질이 강화기준보다 낮은 시설은 설계

보증수질 적용

4안
∙ 1안

∙축산계 배출부하 저감방안

- 축산계 오염부하 기여율이 높은 지역의 축산계 오

염원 50% 삭감

※적용지역 : 보성A01, 보성A15, 보성A17, 보성A18,

섬본D28, 섬본D32, 섬본D33, 섬본E19, 섬본E20,

섬본E22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최대성능수질 적용

5안
∙ 2안

∙축산계 배출부하 저감방안

- 축산계 오염부하 기여율이 높은 지역의 축산계 오

염원 50% 삭감

※적용지역 : 4안과 동일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보증방류수질 적용

6안
∙ 3안

∙축산계 배출부하 저감방안

- 축산계 오염부하 기여율이 높은 지역의 축산계 오

염원 50% 삭감

※적용지역 : 4안과 동일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질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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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상기 시나리오(안)에 따른 삭감부하량을 산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같음.

구 분
BOD 삭감부하량 T-N 삭감부하량 T-P 삭감부하량

2020년2025년2030년2035년2020년2025년2030년2035년2020년2025년2030년2035년

1안 34.3 37.1 36.2 35.2 65.9 66.4 64.6 53.9 1.8 1.8 1.8 1.8

2안 41.2 44.8 43.7 42.5 73.6 74.0 71.9 61.6 1.9 2.0 1.9 1.9

3안 80.8 83.8 81.8 79.6 92.7 92.9 89.9 80.7 4.7 4.9 4.8 4.7

4안 880.9 883.7 882.8 881.8 246.5 247.0 245.2 234.5 45.2 45.2 45.2 45.1

5안 887.8 891.4 890.3 889.1 254.2 254.6 252.5 242.2 45.3 45.3 45.3 45.2

6안 927.4 930.4 928.4 926.2 273.3 273.4 270.5 261.3 48.1 48.3 48.1 48.0

∙ 섬진강 단위유역의 중권역의 목표기준은 BOD, T-P 항목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으나, 수질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에서는 아래와 표와 같이 목표기준을 제시함.

∙중권역별 목표기준은 당초 고시기준을 유지하되, 현재 오염부하량 발생 및 배출현황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생활계 오염원 관리를 통해 도출 가능한 수질개선(안)은 섬진강하류

중권역에 대한 1,000㎥/일 이상 처리시설의 방류수질강화(안)으로 나타남.

∙ 단,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는 재원투입계획 대비 미비하므로(T-P 0.001mg/L 저감)

실제 사업추진 및 고시 여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관련지자체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권역별 목표기준은 당초 고시기준을 유지하되, 현재 오염부하량 발생 및 배출현황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제시 및 달성가능한 수준의 계획 적용시 모의결과를 금회 계획의

목표기준으로 설정함.

중권역

목표 기준

대표지점
고시기준 금회계획

BOD T-P T-N BOD T-P T-N

보성강 보성천-1 1.0 0.02 - 1.06 0.029 1.24

섬진강하류 진월 2.0 0.04 - 2.0 0.044 1.50

섬진곡성 곡성 2.0 0.04 - 2.0 0.063 1.91

주암댐 보성강-1 1.0 0.02 - 1.0 0.029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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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기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2.2-1>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목표 달성 검토(BOD)

구분
보성강 섬진강하류 섬진곡성 주암댐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목표수질 1.06 2.0 2.0 1.0

2020년 1안 1.08 초과 0.76 달성 0.94 달성 0.90 달성

2안 1.08 초과 0.76 달성 0.94 달성 0.90 달성

3안 1.08 초과 0.74 달성 0.93 달성 0.90 달성

4안 1.08 초과 0.75 달성 0.93 달성 0.90 달성

5안 1.08 초과 0.75 달성 0.93 달성 0.90 달성

6안 1.08 초과 0.73 달성 0.92 달성 0.90 달성

2025년 1안 1.07 초과 0.76 달성 0.94 달성 0.89 달성

2안 1.07 초과 0.76 달성 0.94 달성 0.89 달성

3안 1.07 초과 0.73 달성 0.93 달성 0.89 달성

4안 1.07 초과 0.75 달성 0.93 달성 0.89 달성

5안 1.07 초과 0.74 달성 0.93 달성 0.89 달성

6안 1.07 초과 0.72 달성 0.92 달성 0.89 달성

2030년 1안 1.06 달성 0.75 달성 0.94 달성 0.89 달성

2안 1.06 달성 0.75 달성 0.94 달성 0.89 달성

3안 1.06 달성 0.73 달성 0.93 달성 0.88 달성

4안 1.06 달성 0.74 달성 0.92 달성 0.89 달성

5안 1.06 달성 0.74 달성 0.92 달성 0.89 달성

6안 1.06 달성 0.72 달성 0.92 달성 0.88 달성

2035년 1안 1.06 달성 0.75 달성 0.93 달성 0.88 달성

2안 1.06 달성 0.75 달성 0.93 달성 0.88 달성

3안 1.06 달성 0.73 달성 0.93 달성 0.88 달성

4안 1.06 달성 0.74 달성 0.92 달성 0.88 달성

5안 1.06 달성 0.74 달성 0.92 달성 0.88 달성

6안 1.06 달성 0.72 달성 0.92 달성 0.8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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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목표 달성 검토(T-N)

구분
보성강 섬진강하류 섬진곡성 주암댐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목표수질 1.24 1.50 1.92 0.96

2020년 1안 1.402 초과 1.522 초과 1.931 초과 1.034 초과

2안 1.402 초과 1.517 초과 1.929 초과 1.021 초과

3안 1.269 초과 1.511 초과 1.923 초과 0.996 초과

4안 1.402 초과 1.514 초과 1.924 초과 1.034 초과

5안 1.402 초과 1.509 초과 1.922 초과 1.021 초과

6안 1.269 초과 1.504 초과 1.916 달성 0.996 초과

2025년 1안 1.381 초과 1.514 초과 1.928 초과 1.013 초과

2안 1.381 초과 1.510 초과 1.926 초과 0.999 초과

3안 1.253 초과 1.505 초과 1.920 초과 0.978 초과

4안 1.381 초과 1.507 초과 1.921 초과 1.013 초과

5안 1.381 초과 1.502 초과 1.919 달성 0.999 초과

6안 1.253 초과 1.497 달성 1.913 달성 0.978 초과

2030년 1안 1.360 초과 1.509 초과 1.923 초과 0.996 초과

2안 1.360 초과 1.504 초과 1.921 초과 0.982 초과

3안 1.237 초과 1.499 달성 1.916 달성 0.962 초과

4안 1.360 초과 1.501 초과 1.916 달성 0.996 초과

5안 1.360 초과 1.496 달성 1.913 달성 0.982 초과

6안 1.237 달성 1.491 달성 1.908 달성 0.962 초과

2035년 1안 1.357 초과 1.504 초과 1.921 초과 0.987 초과

2안 1.357 초과 1.500 달성 1.919 달성 0.976 초과

3안 1.235 초과 1.495 달성 1.913 달성 0.951 달성

4안 1.357 초과 1.496 달성 1.913 달성 0.987 초과

5안 1.357 초과 1.492 달성 1.911 달성 0.976 초과

6안 1.235 달성 1.487 달성 1.906 달성 0.95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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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목표 달성 검토(T-P)

구분
보성강 섬진강하류 섬진곡성 주암댐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수질 달성여부

목표수질 0.029 0.044 0.063 0.029

2020년 1안 0.033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2 초과

2안 0.033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2 초과

3안 0.030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0 초과

4안 0.033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2 초과

5안 0.033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2 초과

6안 0.030 초과 0.044 달성 0.062 달성 0.030 초과

2025년 1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2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3안 0.030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0 초과

4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5안 0.032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1 초과

6안 0.030 초과 0.044 달성 0.062 달성 0.030 초과

2030년 1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2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3안 0.029 달성 0.044 달성 0.063 달성 0.030 초과

4안 0.032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1 초과

5안 0.032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1 초과

6안 0.029 달성 0.043 달성 0.062 달성 0.030 초과

2035년 1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2안 0.032 초과 0.045 초과 0.063 달성 0.031 초과

3안 0.029 달성 0.044 달성 0.063 달성 0.029 달성

4안 0.032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1 초과

5안 0.032 초과 0.044 달성 0.063 달성 0.031 초과

6안 0.029 달성 0.043 달성 0.062 달성 0.02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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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평가 항목 설정

∙본 사업은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

가항목’ 중 본 정책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함.

∙ 구체적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6호」

에 따라 입지의 타당성 항목을 추가 선정함.

<표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 설정

평가항목 선정기준

가. 정책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

계성
∙계획 수립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계획 수립이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여부 검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검토

나.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 보호지역

검토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 검토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등 경관관련 보전지역 검토

라)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보호구역, 수

변구역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여부 검토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등 적정성 검토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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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

∙본 정책계획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내용과 평가방법을 결정함.

<표 4.2-1> 항목별 검토내용 및 방법(안)

평가항목 항목별 예측·분석 기법 검토내용

가. 정책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

의 부합성 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 물환경보전법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영산강 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나) 국제환경 동향·협

약·규범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

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등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및관련 계

획과의 연계성

∙ 계획 수립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전라남도 종합계획

∙ 전라북도 종합계획

∙ 시․군 도시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

의 일관성

∙ 계획 수립이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여부 검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 물환경보전법

∙ 지자체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물환경보전법

∙ 지자체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검토

∙ 물환경보전법(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 지자체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

나.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 연도 1등급 등 보호지역 검토

∙전국자연환경조사 관련 지침

∙자연환경보전법

나) 지형및생태축의 보

전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 검토

∙지형도(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

∙백두대간 정맥 검토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

치는 영향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등 경관관련 보전지역 검토

∙지형도(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

∙각 보전지역 검토

라)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

호구 역, 특별대책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직·간 접적으로 영향여부 검토

∙지형도(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 보호지역 지정고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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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계 속

평가항목 항목별 예측·분석 기법 검토내용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

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 물환경보전법(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

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기

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등 적정성 검토

∙ 지자체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

다) 자원·에너지 순환

의 효율성

∙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

고 있는지 검토
∙ 지자체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

이용)

∙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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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섬진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음.

가. 개최방법 : 서면심의

나. 개최기간 : 2020년 08월 25일 ∼ 09월 11일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10명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임** 위원장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김** 계획기관 소속공무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황** 협의기관

전라남도 물환경과 박**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하동군 수도사업과 정**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 협의기관 추천위원

순천대학교 박** 민간전문가

섬진강환경협의회 박** 주민대표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전남대학교 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관련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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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개최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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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개최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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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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